
재적설립동의자 과반수이상이참석해야 합니다. 
-재적설립동의자는 발기인+설립동의자 전원 / 과반수란반수를초과해야함. 예)10명의과반수는 6명(5명안됨)

출석자의 2/3 이상의찬성으로 의결



별도의질의나수정
요청이있는경우
해당합니다. 

없을경우원안대로
정관을확정하는
내용으로작성하면
됩니다.

이사장포함 3명이상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둡니다.(4명 이상)
법인도선출가능하며, 정관에따라비조합원도가능합니다.



먼저이사들을선출후이사들중에서 이사장을선출해야합니다.

설립과정에서소요
되는경비에대해
승인을구하는과정이
반드시필요합니다. 

설립등기가완료되면
협동조합에비용처리를
요청하게됩니다.

정관에는협동조합의주사무소소재지를보통시도단위까지만기재하기 때문에
세부주소를창립총회에서승인 받고의사록에기재할필요가있습니다.

개최일기재

창립총회의사록에는창립총회의장 1명과
창립총회에서선출한기명날인인 3명이상, 총 4명이상이
기명날인해야합니다. 

도장외서명도가능하나각장마다 간인해야하므로
번거로울수있습니다. 

또한기명날인및간인도장은 등기까지 고려하여되도록
인감을사용하시길권해드립니다.




